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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이 재 갑 고용노동부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김유선 위원장님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띤 논의를 펼쳐주실 여러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의 관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9년에는 고용률이 개선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 2/3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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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던 코로나19의 확산은 

노동시장에 전방위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 피해가 특정 업종·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4/4분기 1분위(하위소득 20%) 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4차례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피해가 집중된 대상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3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하는 등 2월에 이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위기 이후 격차 없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때까지

고용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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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녹색 뉴딜 본격 추진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과  

민간기업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추경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21.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64만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소득·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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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탄소 전환,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와 맞물려

현재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가 

임금 불평등과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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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 용 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및 축하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입니다.

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고용, 노동시간, 임금과 소득에 관한 동향과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김유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님,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열띤 논의를 펼쳐주실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의 의의 1 : 최저임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의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자주, 아주 쉽게 

최저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을 접합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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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그러한 비판이 합당한 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의 2배 인상을 내걸었고, 

내년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정한 상승이 과연 고용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이제까지 연구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고용을 억제하고 고임금, 직업의 안정성, 경력향상의 

가능성을 가진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자극이 됩니다. 

실제 우리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국내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최저

임금의 상승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한 저임금 저생산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사의 의의 2 :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게 17년 전인 2004년의 일

입니다. 여기에 노사합의 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미 

2004년부터 우리 노동법 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장 5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주는 월~금요일이라는 기이한 행정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1주에 

포함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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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것처럼 편법 운영되어 오다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년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한 것이 1993년,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이구요. EU 회원국들은 이보다 짧은 개별적 기준을 국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2010년 6월 경사노위가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우리의 경우 이번 52시간 도입 등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18년에야 처음으로 1986시간 -> 1978시간(2019년) 

-> 1952시간(2020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저임금과 장기근로에 의존한 사업장이 있다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감안하면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지에 대한

좋은 발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당부> 

지금은 경기회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고용없는 성장은

경기침체기에는 고용이 줄고

경기회복기에 고용없는 회복을 하는 것이 합쳐져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용없는 회복’이 아니라 ‘고용있는 회복’을 위해

임금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정부 이외 민간 부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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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근시안적 투자와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위한 개선의 노력,

노동대체적 자동화 보다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고용친화적 R&D,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등이야말로 

‘고용 없는 회복’‘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현장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일자리 개선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요인에 대한 발견과 해결책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도 오늘 토론내용을 참고하여 

충분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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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송 옥 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고용동향과 

임금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김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소득 불균형을 완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 고용보험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노동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된 시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이상 지속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임금소득 불균형을 개선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과 경기침체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정책 

추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 사회도 노동시장과 임금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하여 소득주도성장과 뜻을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올해 미국에서는 2009년 이후 변경된 적 없던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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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따른 노동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대내외 환경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모색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인사말씀

김 유 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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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김 유 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축사를 해 주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황선웅 교수님, 홍민기 박사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혜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시균 박사님, 정문주 본부장님, 이창근 실장님, 이형준 본부장님, 이태희 본부장님, 

김영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기조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나름대로 가시적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GDP)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G7국가 중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고용률은 2016년 60.6%에서 2019년 60.9%로 개선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60.1%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2개월 연속 감소하던 

취업자(고용률)가 31만명(0.3%p)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상용직 일자리는 2016년 49.5%에서 2020년 54.0%로 증가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노동시간은 주43시간에서 주39시간으로 단축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일자리는 

20.9%에서 12.4%로 감소한데 비해,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도 3.4%에서 

4.8%로 증가했습니다. 

저임금계층은 2016년 22.6%에서 2018년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17.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임금격차(P9010)는 2016년 4.35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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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59배로 개선되다가 2020년 3.64배로 일부 후퇴했습니다. 지니계수는 

2016년 0.332에서 2020년 0.293으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6.98배에서 2019년 6.25배로 개선되고, 지니계수도 0.355에서 

0.339로 개선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64.3%에서 67.5%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ㆍ시행하는 한편,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6년 163만명에서 2020년 213만명으로 50만명 

증가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458만명에서 566만명으로 108만명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은 45%에서 40%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여성과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내실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4년, 고용ㆍ임금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4년의 

변화를 넘어, 더 밝은 미래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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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고용･노동시간 동향과 과제

                문재인 정부 4년

고용･노동시간 동향과 과제

황 선 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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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

홍 민 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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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이 시 균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정 문 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 창 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 형 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 태 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김 영 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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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임금동향 과제

이 시 균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52 _ 정책기획위원회



 

[토론 1]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임금동향 과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_ 53



 ••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54 _ 정책기획위원회



 

[토론 1]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임금동향 과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_ 55





 

[토론 2] 문재인정부 4년, 노동시장정책 평가와 과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_ 57

[토론 2]

문재인정부 4년, 노동시장정책 평가와 과제

정 문 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재인 정부는 2017. 5월 출범, 촛불민심이 반영된 시대정신으로 ‘노동존중사회 실

현’을 노동정책의 중심인 국정과제롤 정하고, 의미있는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 대표적

으로 노동시장 3종 정책을 구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좋은일자리 81

만개 창출과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임. 

  그러나, 2018년부터 노동시장 정책 3종세트가 훼손되고, 국정과제 이행은 집권5년

차 현재까지 매우 저조한 상황

국정과제 및 정책연대협약 이행현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고용 및 외주화 금지

미이행

좋은 일자리 확대 보장,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실현

불완전이행(사회서비스인력확충 진행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회사 확산, 노동4.0위원회미설치, 노동자유급
학습권보장) 
미이행(청년고용할당제,정리해고요건강화)
일부이행(특례대상업종축소,공휴일제 민간확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조기실현 등 적정
임금 보장

미이행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면서 미완의 과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특히,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범민주진영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선에만 열중하지 말고,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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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직 희망고문 이제그만’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 전환목표 17만4천935명 중 전환결정 19만3천252명(전환률 110.5%), 전환완료 17만3천943명

(’19.12월, 1단계 기관 기준) 

    - 본 정책을 통해 고용안정 효과가 나타난점은 긍정적임.

    - 그러나, 전환유형 中 25.3%가 자회사 방식으로 남용,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원 직종에 저임금고착화임금모델 적용, 3단계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위탁부문 전환대상이 10%수준 불과

    - 특히,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신분보장은 요원한 상황 

    - 공무직위원회 발족(2020. 4월)되었지만 만1년이 되도록 단 1건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 복리후생3종세트 조차 이행되고 있지 않음.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

해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복리후생3종세트(식대 13만원, 명절

휴가비 8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지급. 그러나, 미지급사례가 발견되어 양

대노총은 직접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2020년)하였지만 2021년 

현재까지 공공부문 1,167개 기관(355,064명) 中 미준수 공공기관 174곳은 아

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뿐만아니라 법정수당 미지급, 코로나19 업무를 맡고 있더라도 공무원에게 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 공무직위원회 2023. 3월까지 활동, 실제로는 현 정부 임기 내 개선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료될 수 있고, 비정규직 개선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시작도 못한 비정규직관련법 개정

    - 임기초, 부분적으로 문제 해결(IT 통신, 건설,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체에서 원청

사업주 책임이 제기되면서 개별기업차원의 정규직화, 차별 개선)됨.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매우 소극적 자세로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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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 임금 격차는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 불과

    - 2017년대비 2020년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노사연 +7.7만명, 통계청 -58.1만명, 

비중 감소 (노사연 - 0.8%p, 통계청 - 4.2%p)

    - 단시간노동 증가, 특히 초단시간노동 규모 및 비중 크게 증가 (주휴수당 지급 

회피 목적)

    -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고, 비중은 1.9%p 감소 (고용

형태공시제 결과)

162만, 37.3%(2014) < 192만, 40.3%(2017) < 194만, 39.8%(2018) < 187만, 38.5%(2019) < 192만, 38.4%(2020) 

    - 정부는 기업의 고용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감면(조세지출) 

확대하였는데 정책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세수가 급격히 감소함

문재인 정부는 9년 만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봄.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2018년 10조 1505억

원, 2019년 10조 5405억원이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조 

4623억원으로 8조 원 이상 감소함2019년 매출액 230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7조 7700억 원이었

고, 2020년 매출액은 236조 8100억원(2.8%증가), 영업이익은 35조 9900억원으로 30%가 급등했

음에도 불구하고 80%이상 세금 감면을 받음. 그야말로 재벌공화국의 특권  

기업의 세금을 감면(조세지출)하는 목적은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것. 그러나, 삼성전자는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동종업종 평균1)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 정부의 고용증대세제, 통합투자세

액공제제도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됨.

삼성전자 고용 추이

(단위 : 천 명)

노동자 수 
비정규직 수

전체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

2019. 3월 (A) 131,120 27,792 (21.2%) 603 426 26,763

2020. 3월 (B) 134,933 29,058 (21.5%) 416 588 28,056

증감(B-A) 3,813 1,266 -187 162 1,293

* 괄호는 비정규직 고용비율 

 2)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소멸 : 정부가 맹목적으로 추진하며 브레이크없이 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진실 

    -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공장의 역습 : ’로봇밀도‘(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가 압도적 세계 1위, 부가가치 창출 비율은 중하위권에 불과 

1) 삼성전자가 소속된 ‘전자부품 컴퓨터업종’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17.9%로 삼성전자는 이보다 3.6%p 높게 비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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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자동화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고, 인력 감원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여 일자리 잠식,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지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조세수입 감소로 귀결.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을 올리고,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을 중

소기업에 지원(2018~)하며 6.6만 개 일자리 창출과 18조 원의 생산 효과가 있

다는 주장. 그러나,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이 고용증가로 귀결된다고 

볼수 없음. 노동연구원 조사(스마트 산단 고용효과, 2020. 9. 23)에 따르면 스

마트산단 시범사업을 한 시화, 반월공단에서 그렇지않은 他 공단들과 비교했을 

때 35세 미만 청년 노동자 고용감소가 발견됨. 한국노총이 자체 조사(2017년)

한 결과에서도 스마트공장 참여 사업장에서 53.3%가 고용 감소 

    - 온라인거래가 급증하며 도소매업, 판매직 일자리가 급격히 소멸. 인터넷과 모바

일에 의존한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

로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소매판매액 中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이 ‘20년 들어서 처음으로 30%대로 들어

섰고, 이기간 동안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속 감소. ’20년 현재, 소매판매액 中 온라인

거래 비중이 33.2%로 크게 늘어나고, 코로나 영향으로 소매액 판매 증가율이 

0.4%로 미비할 때 온라인 증가율은 20%. 같은 기간동안에 판매종사자 일자리는 

-13.4만 개(-4.4%), 도소매업 -16만 개(-4.4%), 음식숙박업 –15.9만 개(-6.9%) 감소. 

    - 이에 반해 2020년 디지털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특수를 누림.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림. 

온라인거래 추이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매판매액 (억원) 3,847,820 4,401,105 4,679,923 4,731,617 4,752,195 
온라인거래액 656,170 913,000 1,137,297 1,352,640 1,611,234
비중 (%) 17.1 20.7 24.3 28.6 33.2
온라인거래액 (A) 　 712,685 873,631 1,013,642 1,290,673
비중 (%) 　 16.2 18.8 21.4 27.2
소매판매액 증가율 (%) 　 14.4 6.3 1.1 0.4

온라인 증가율 (%) 21.4 39.1 24.6 18.9 19.1

* : 전년동기비,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A) :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거래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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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거래에 대표업종인 ’배달 시장‘은 약 23조 원으로 2014년 10조원 대비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고, 배달주문중개앱 거래금액은 5년전보다 10배

(2015 : 1조5000억 < 2018 : 4조원) <2020년 : 11조 6000억)로 뜀. 배민

(60%)과 요기요(30%) 매출이 42% 증가하여 5800~69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은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7조 원으로 7배 증가(생각

대로, 부릉, 바로고 등)했고, 생각대로는 2020. 5월 1218만 건 배달을 수행하

며 또다시 최고 실적을 경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한 것으로 배달 실

적과 함께 매출도 169% 증가하여 연간 거래액도 1조 7000억원 수준 기록

    -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 상실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프리랜서, 특고, 소상공 자영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 

    - 온라인금융거래, 인터넷은행 출현 등으로 금융산업에서 지점(점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무자동화, 서비스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화이트칼라, 서비스 

종사 일자리도 대폭 감소. 사무자동화의 대표 사례로 은행 점포가 2015년 5천

380곳 <2016년 5천221곳 < 2017년 4천926곳 < 2018년 4천883곳 < 2019년 

4천838곳으로 줄고 있음. 2020년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는 6천405곳으로 

2019년 말 6천709곳보다 304곳 감소, 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거래가 늘고 은행이 

중복점포 정리에 나서면서 2017년 312곳 폐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대안과 과제 : 사람중심,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이를 위해서 로봇세(자동화세),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작업장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도입시 설계, 교육, 재훈련, 

보상 등에 노조가 참여, 공동결정하고, 노조의 디지털전환 현장 전문가를 양성

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해야 함. 산업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방지를 

위한 로봇세(자동화세)와 모바일·e-커머스 사업 등으로 초과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이들 세제가 만들어졌고, 영국은 근로자학습기금을 통해 노조가 작업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있음. 

 3) 기타

    -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고보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노동이 출현하고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권위주의 정권이 선호했던 바와 같이 여전

히 일자리 양에 승부를 걸고 있으며,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등)을 미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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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뿐만아니라 국정과제인 고용안정‧해고 제한(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화, 양도분할시 

고용승계 보장 등)이 한발자욱도 떼지 못했고, 코로나19 고용유지를 위한 막대한 

정부 지원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해고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노동시간

  ▢ 정부는 2018년부터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추진

      -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처벌유예 조치 단행

      -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사유와 인가기간 확대

      -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 선택근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이에 반해서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는 정처없이 지연

  ▢ 코로나19 계기로 다양한 유연근무 시행

   ✔ 기업 36%, ’유연근무제 실시‘...절반이 코로나19이후 도입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

      - 유형으로는 시차출근(72% 복수응답), 재택근무(27%), 시간단축근무(23%)

      -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57%, 중소기업의 30%가 실시 

자료 : 취업포털 ’사람인‘, 기업 342개사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20.7.16∼20)

   ✔ ‘20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노무비 요청한 건

수는 4,642개 사업장, 4만8,878명. 이는 전년 동기 신청 인원 5,749명보다 8

배가 넘는 규모  

  
  ▢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2018. 7월부터 대기업을 부터 2021. 7월

까지 주52시간 상한제 완료 

    - 경기하강과 고용쇼크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정부여당은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유연근무

제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노동시간단축정책 효과는 극히 미비하게 나타남. 

    - 노동연구원(2018년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남재량 2021)에 따르면 

실노동시간단축(0.0213~0.0078시간 감소) 및 고용창출효과(0.00021~0.00241)가 

미약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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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 노동중심 소득‧임금주도 성장 VS 재벌중심 부채주도 성장

    - 전국민 주식 투자시대 4000만 계좌 돌파, 2020년 로또 판매 역대 최고(하루 

평균 130억 원 팔려), 부동산 폭등 등 일확천금(一攫千金),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대중 크게 증가. 

 이유는 꿈을 잃은 절망의 시대에 탈출구로 작용 

    -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소득으로는 표준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좁은 취업 

기회로 노동시장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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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 인하여 과도한 가계부채가 양산되고, 분위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가계부채 규모 : 1,450.8조 (2017) < 1,536.7조 (2018) < 1,600.1조 (2019) < 1,726.1조 (2020)

  ▢ 롤러코스터 최저임금 : 임기 1,2년차 < 3,4년차 정책효과 분명한 차이

    - 2020년 2.87%, 2021년 1.5%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더욱 힘겨움. 

    - 정부의 일관성없는 최저임금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 2020년 근로소득은 저소득

층(1분위)이 13.2% 감소할 때 고소득층(5분위)은 오히려 1.8% 상승. 코로나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IT 대기업들은 재난특수를 누림. SK텔레콤 21.8%, 

삼성전자 29.6%, LG전자 31.1%, 현대자동차 40.9%, 카카오 121%, CJ 

51.6%, GS홈쇼핑 31.5%등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 즉,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량 끝에 달려 있을 때,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며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됨. 

    -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최저시급을 130원 올릴 때 해외 주요나라들의 대응은 

달랐음. 독일은 2022년까지 1만 4천 원까지 올렸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세계 3번째로 높은 뉴질랜드는 올해 4

월부터 1만 6천 원으로 시급을 1천원 인상

    - 올해 경제 청신호가 켜지고 있음. 정부는 3% 중반 성장을 낙관하고, OECD, 

IMF는 연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민간경제연구소 조차 4%까지 올려잡고 

있음. 

    -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저임금으로 ‘사행시’를 지어봄 . 

‘최저임금 1만원, 국민과의 약속 / 저버리지 마세요 / 임기 끝마치기 전에 / 금쪽같은 대선공약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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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7.42%. 올해까지 4년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수준이고 2019년부터 최저

임금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되어 실질 인상은 이보다 훨씬 낮음. 

    - 최저임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았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 같음. 그런데 심판이 상대 선

수처럼 경기를 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은 생계비, 노동소득분배율, 전

체노동자 임금인상수준, 노동생산성. 그런데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

리면서 1,2%대 공식을 만들어냄. 대통령이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위위원들의 전

향적인 자세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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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 동향과 과제” 토론문

이 창 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본 토론회 발제문들은 지난 4년 동안 고용․임금 동향과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 1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토론회는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공론화하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 두 발제문에 대한 

간략한 토론문을 제출한다.

1. 「문재인 정부 4년, 고용동향과 과제」(황선웅)에 대한 의견

 □ 발제문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시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할 것 없이 모든 노

동자들이 타격을 받았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 국면의 경우 상용직은 거의 영향

을 받지 않았고, 임시․일용직만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일시휴직자’ 비중도 

역대 위기 때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정책적 지원 효과로 평가된다. 이를 종

합하면, 현행 재직자 고용유지대책이 대체로 상용직 또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

지에는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했지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의 고용을 보호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현행 재직자 

고용유지대책을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에도 효과를 

발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세부내용 후술). 

 □ 발제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재직자 고용유지보다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후방) 지원 중심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

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설사 경기가 회

복되더라도 ‘고용 없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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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지원-고용유지 실적
(단위 : 조원)

[그림 2] 기업지원-고용유지 실적 GDP 비중
(단위 : %)

출처: 이창근(2021), 「코로나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4.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한 지원금 

총액은 2020년 GDP(1,924조 4,529억 원) 대비 0.15%, 지원받은 노동자 수는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4.0%, 가장 대표적인 고용유지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률만 계산하면 3.8%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한 금액(3조 원)은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에 사용한 금액(총 91.2조 원, 

GDP 대비 4.7%)과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이창근, 2021). 

사업 구분
집행 실적

지원 금액 지원 노동자 수

고용유지지원금1) 2조 2,779억 773,086

고용유지 연계 기업지원(기간산업안정기금)2) 5,714억 13,3563)

특별고용지원업종4) 1,301억 30,566

합계 2조 9,794억 817,008

주1) : 2020년 12월말 기준
2) : 2021년 1월말 기준
3) : 지원 시점 기준 노동자 수
4) : 2021년 1월말 기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원 금액 및 지원

노동자 수
출처: 이창근(2021), 「코로나1년, 고용․실업대책 실적 분석」,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4.

[표 1]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집행 실적
(단위 : 원, 명)

  ○ 2020년 5월 말 기준 주요 OECD 회원국의 임금노동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중은 뉴질랜드(66%), 프랑스(33%), 이탈리아(45%), 독일(30%), 스페인(18%) 

등(OECD 2020, 한국은행 2020 재인용)인데, 이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재직자 

고용유지대책 집행 실적이 얼마나 초라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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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 주요 회원국 고용유지지원금 비중

주1) : NZL 뉴질랜드, FRA 프랑스, CHE 칠레, ITA 이탈리아, AUT 오스트리아, PRT 포르투갈, GBR 영국, DEU 
독일, LUX 룩셈부르그, NLD 네덜란드, AUS 호주, BEL 벨기에, IRL 아일랜드, CZE 체코, ESP 스페인, 
CAN 캐나다, SWE 스웨덴, DNK 덴마크, NOR 노르웨이, FIN 핀란드, LVA 라트비아, USA 미국

2) : Approved application은 승인 건수, Actual use는 실제 집행 건수를 의미
3) : 세로 축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한 임금노동자 비중을 의미
4) : 고용유지지원금 비중은 룩셈부르크와 스위스(4월 말)를 제외하고는 5월 말 기준임
5)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률은 2019년 4분기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노동자 비중임
6)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노동시간 조정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임금 보조금이며, 미국은 

고용유지 프로그램(Short-time compensation schemes) 신청 건수에 대한 수치임
자료: OECD(2020),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An OECD perspective”; 

이창근(2021) 재인용.

 □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사항, 즉 현행 재직자 고용유지대책을 임시․일용직 및 비정

규직 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재직자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한 위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 대응에 있어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강조되어야 한다.

  ○ 첫째, 대표적인 재직자 고용유지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

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노동자 고용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며, 위기 시 

고용조정(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소상공인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

(PPP)2)과 같은 고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간접고용 사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원청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가 소속된 간접고용업체 사

2)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연봉 10만 달러 
한도에서 2개월 치 인건비의 1.25배(1천만 달러 한도)까지 1% 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용유지 시 인건비, 모기지 
이자, 임차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나머지 금액의 이자는 6개월 후, 원금은 2년 
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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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주’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들도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충분한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원청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소속 간접고용업체 사업주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외) 하청노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차제에 원청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파견․용역․하청 등 원청이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노동자도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셋째,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주체를 노동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폐업, 정리해고 등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고용유지지원금신청 회피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행기 지상 조업 업체인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현재 월 200명의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이어가고 

있다.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매년 신청이 가능해 이를 신청한다면 노동자들이 휴업수당

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탓이다(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문, 2021.3.).

 □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고용 없는 회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류적 시각은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가 회복

되고, 그에 따라 고용도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로봇화, 그리고 기후위기 등의 영향에 의해 

일시적 실업이 영구적 실업으로 전환되는 부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보장 기본 일자리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며, 정의로운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초기업단위 노

사교섭 촉진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홍민기)에 대한 의견

 □ 발제문에 따르면, 2017~2019년과 2015~2017년 사이 임금분포 변화를 비교하면, 

2018~2019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되면서 저임금노동자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동시에 60만 원 이하 단시간노동자도 더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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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비중도 정규직은 대체로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 기준

으로는 감소했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노동시간 규율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장시간 노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을 

동시에 규율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와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주

에게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노동시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4.9%에 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10명 중 1명이 넘는 11.7%에 달한다

(김유선, 20203)).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노동시간은 2003년만 하더라도 90% 수준(정규직 50.2시간, 비정규직 45.0시간)

이었는데, 2020년에는 77%(정규직 42.7시간, 비정규직 32.7시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이창근, 2021). 

  ○ 결론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노동시간 체제를 규율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 억제와 

더불어 초단시간 노동 규제(노동법상 권리 적용제외 삭제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적정 노동시간 보장 문제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발제문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와 함께 임금 불평등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발제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익공유제, 하청업체 협력 

협상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임금 불평등 문제가 어느 하나의 

정책에만 의존해서 해결될 수 없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 필자는 임금 불평등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 당국자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업별로 임금을 

교섭하는 현행 교섭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다른 노동시장 제도의 효과도 한계적

일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배적인 단체교섭구조인 기업별 교섭구조를 업종별․직종별 

등 다양한 유형의 초기업 단위 교섭구조로 전환하고, 초기업협약의 효력을 확장

시키는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김유선(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 결과-」, KLSI 이슈페이퍼, 
2020-2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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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업종 직종 특성 동일원청의 하청·계열사

전국

통일
금속

보건의료
타워크레인

희망연대노조, 
협동조합노조

집단
토목건축, 언론(방송), 
학교비정규직, 증권

공공연구

지역

통일 플랜트건설

집단 민주택시
공공서울지부

대리운전
인천공항정보통신

출처: 이창근․이정희․허인(2018),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와 시사점”, 민주노총 총서 2018-02,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표 2] 다양한 유형의 초기업단위 교섭 사례

 

   - 일반적으로 초기업교섭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등 전형적인 (대)산별

교섭으로 이해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초기업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조합원 위주의 초기업

노조에서 활발하게 초기업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대학청소용역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 OECD(2019) 보고서4)에 따르면, 광범위한 교섭 범위와 잘 조정된 단체교섭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며,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그림 4] 단체교섭과 임금분포 

출처: : OECD(2019), “Negotiating our way up: Collective Bargaining in a Changing World of Work”.

4) OECD(2019), “Negotiating our way up: Collective Bargaining in a Changing World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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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한국 정부는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는 임금과 노동조건 표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제도·관행에 

따라 양자 간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 자율적 노력으로 초기업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안정화․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이창근, 2021)5).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노조 조직률보다 협약 적용률이 2배이상 높은 국가는 

14개국으로 40%에 달한다. 만약 협약 적용률이 조직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국가로 

확대하면 35개국 중 18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한편, 한국과 노조 조직률이 

10%대로 유사한 OECD 회원국은 15개국을 따로 떼서 비교하면, 평균 단체협약 

적용률은 38.1%이며, 조직률 대비 평균 배율은 2.6배에 달한다.

조직률(a) 단체협약 적용률(b) 배율(b/a)
칠레 17.7 19.6 1.1

뉴질랜드 17.3 15.3 0.9
일본 17.0 16.5 1.0
독일 16.5 56.0 3.4

네덜란드 16.4 77.6 4.7
포르투갈 15.3 73.9 4.8
스위스 14.9 57.9 3.9
호주 14.7 60.0 4.1

멕시코 13.8 13.8 1.0
스페인 13.6 83.6 6.1
폴란드 12.7 17.2 1.4

라트비아 11.9 13.8 1.2
체코 11.5 30.4 2.6

슬로바키아 10.7 25.0 2.3
미국 10.1 11.6 1.1

평균(한국 제외) 14.3 38.1 2.6
한국 10.5 13.1 1.2

출처: 이창근(202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총괄평가」,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4.

자료: OECD statistics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함. https://stats.oecd.org/

[표 3] 10%대 조직률 OECD 회원국의 협약 적용률 비교(단위: %, 배)

 □ 셋째, 발제문에 언급되어 있는, 노동법상 사업주 책임 범위 확대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2018.12)되면서,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 ‘공동 

사용자 책임’은 미흡한 수준에서 이행됐지만, 임금 체불 시 원청 연대책임 강화 

5) 이창근(202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총괄평가」,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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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동조건 결정 원청 ‘공동 사용자 책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행되지 않

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불안정화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해 노동법제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모든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전일적 종속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수

립된 노동법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청 사용자성 인

정, 공동사용자 책임 등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초기업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정의6)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위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업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 실제 사례에서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가 

교섭 상대방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와 

전국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전국 중앙교섭을 주관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와 지역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한국노총 섬유·

유통노련 면방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방직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위 ‘사업자단체’

들의 사용자 책임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면, 권한-책임 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 고용과 임금, 불평등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집단적 노사

관계를 통한 규율 방안도 함께 추진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는 고용률을 높이고,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OECD 보고서에 언급됐듯이, 교섭범위가 넓을수록(초기업 단위 교섭), 임금 

불평등이 낮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1년,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효력확장제도 도입 등)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배제-기업별노조주의-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6) 노조법 2조에 따르면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 넓게 정의된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기구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초기업적 노사관계 촉진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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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문

이 형 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1. 총론

 ■ 현재 우리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문제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

  ○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적 정책들로 투자‧고용심리가 악화 

  ○ 여기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0년 3월부터 12개월간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20년 일시휴직자(837만명)는 전년(407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사실상 실업자도 407만명에 달하고 있음.

    ※ ’21. 3월 기준 30~40대 취업자가 25만명 감소해 핵심근로계층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가 41만명 증가해 최악의 고용부진은 면하고 있으나 정부 직접일

자리 사업에 의존한 성과라는 지적(전년동월대비)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필요

  ○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인 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

    ⇒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신설은 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신산업 

영역(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진출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중소‧중견

기업들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필요

  ○ 또한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미취업자와 취업 취약계층까지 고려한 노동

시장 정책 추진이 긴요

    ⇒ 임금체계‧근로시간 유연화, 기간제‧파견규제 완화,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절차 

완화와 함께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체계 개편, 대상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동

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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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문 관련

 가. 노동소득분배율

  ○ 발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보다는 기업영업잉여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추세적으로 피용자보수증가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나, 기업 영업잉여는 경기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

하기 때문임. 

  ○ 따라서 단기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소득(임금) 불평등의 직접적인 지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전체 영업잉여에서 자영업 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도 큼. 자영업자 영업잉여에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방식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과소 추계하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4.6%으로 OECD 33개국 평균(16.7%) 및 G7 평균(12.1%) 대비 

1.4~2배 가량 높음(OECD, ’19년 기준).

    ※ 발제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자영업자 영업잉여 가운데 노동소득을 분리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산출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날 것임. 

 나. 최저임금 

  ○ 발제문에서는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당시 

경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이전 정부(‘14~’17년) 시기와 달리 

이번 정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

    ⇒ 경제상황이 이전 정부와 확연히 상이함에도 비슷한 인상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특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

  ○ 임금은 일정수준에 도달한 이후 상승률이 둔화될 수 밖에 없음. 그간 고율 인상이 

누적되어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보다 낮았던 과거와 인상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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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경총 추정치)

: ‘20년 G7 국가(이탈리아 제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

[프랑스] 61.3 [영국] 57.1 [캐나다] 50.0 [독일] 48.1 [일본] 44.3 [미국] 30.7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총도 정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을 결정

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 

 다. 근로시간 단축

  ○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52시간 단축과 민간기업의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 

법적 규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함.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 향상이나 

고용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할 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생산성 제고 방안이 시급

    - 정부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시간제도들의 도입 절차 및 활용 요건 완화 등과 함께 고소득‧
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화 초기의 “시간에 비례한 임금”에 맞춰져 있는 낡은 근로기준법제를 

개선하여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유인하는 낡은 

제도와 인식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 국제수준보다 높은 초과근로할증률(50%) 제도 개선, 미사용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인식 개선, 높은 간접비용 부담 완화 등이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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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소득주도성장 특위 토론회 자료

이 태 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1. 황선웅 교수 발제(고용동향과 과제)

 ○ 최근 일부 제조업 등에서 미미하게나마 생산 증가, 제고 증가세 둔화 등 업황 회복 

분위기가 있으나 코로나 충격에 따른 어려움 지속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자리 타격이 가장 심함.

<일자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 3가지(자료: 통계청 2021. 3. 18)>

  1) 중소기업 취업자 감소

    - ‘21년 2월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2,53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8천명(2.7%) 

감소

      * 이에 비해 대기업 취업자는 2,98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천명(6.7%) 증가 

  2) 300인 미만 사업장 일시휴직자 급증

    - ‘21년 2월 기준 245천명으로 ’20년 2월의 146천명 대비 98천명 증가

    - 코로나 등으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이 지속된 결과로 보여지며, 2021년 1월 

현재 중소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은 69.6%에 불과(자료: 중소기업중앙회)

  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

    - ‘21년 2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6천명

(10.7%)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6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천명(1.1%) 증가

 ○ 고용은 경기 후행지표이므로 단기간 내 일자리 사정이 현저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고용유지지원 기간 종료 등에 따라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일자리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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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외식업 키오스크 사용비율이 3.1%로 2019년 대비 106% 증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2021.4)

    *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 년평균 61.5% 성장(NH투자증권 2021)

2015년 20억원 → 2020년 220억원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

 ○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의 특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실업자 생계 지원 등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본데 대해 동의함.

   →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실업자 위주의 소극적, 사후적 대책을 실업 예방 차원의 적극적, 사전적 대책에 

무게를 두어야 함(예시: 고용유지지원 강화,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채용장려금제도 

확대)

 ○ 단기-중기-장기 정책과제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

   - 다만, 현재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 강화가 병행될 필요. 

 ○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있어 코로나로 인한 사업부진 상황 및 영세 중소기업, 소상

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함.

2. 홍민기 박사 발제(임금 소득 동향)

 ○ 대/중소기업, 원/하청 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급여수준의 차이가 임금,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에 공감

   -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245만원으로 대기업(515만원)과 

2배 이상 차이(자료: 통계청 ’2019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조사 2021년)

   - 대/중소기업 간 이익구조 역시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전체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반면, 99%의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25%에 불과(자료: 통계청 ‘영리

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2019년 기준)

 ○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기업 간 납품 단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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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코멘트>

 ○ (최저임금) 2013년~2017년 연평균 상승률 7.2%에 맞추기 위해 2022년 5%인상을 

제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 2018년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코로나 충격 등을 감안할 때 2013년~2017년 

연평균 인상률 7.2%를 맞추는 것은 무리

   -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적정+낫다’와 ‘적정+높다’를 같이 비교할 

필요(전체적으로 볼 때 현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시간)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뿌리산업 등에서는 만성화된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시행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계도기간) 필요 

 ○ (노동법) 최근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 경영계가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기업대표들이 적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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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청년 고용 현실과 정책적 제언

김 영 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 청년 고용 현실 

  ○ 지난 14일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청년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0%. 청년실업률은 지난 1월 9.5%로 상승한 뒤 2월부터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동월 9.9%에서 0.2%가 증가.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임.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4만8000명 늘어 1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작년 3월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지난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임시직과 청년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 늘어난 효과로 보여.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1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천명) 에서 취업자가 증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영향이 있는 업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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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 수강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345만3000명으로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 중 29.5%. 같은 기간 취업준비자는 8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불과 3만1000명(3.8%)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와 

청년의 구직활동 포기(취업유예, 관망 등) 가 맞물린 상황. 

  ○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임. 지난해 3차 추경 당시 총 6만 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611억원을 책정하였으나 문과생들이나 비전공자들의 접근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 필요해 보임. 게다가 기업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은 고숙력자인 

경우가 많아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급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미 재무부가 최근에 한국 정부에게 권고한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

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해야 ▲중장기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

하고 ▲노령 빈곤도 줄일 수 있다고 제언. 권고국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였음. 국제적으로도 현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둔화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정책적 제언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101만8000명+알파'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2만9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 7만2000명 

등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사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함. 

또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미래유망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의 경우, 월50만원씩 6개월 포인트 

지급과 더불어 매칭되어 제공되는 고용서비스(프로그램)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4년 먼저 지역 단위에서 시행해 온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과 

청년활력프로그램을 매칭하여 같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볼 수 있음.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청년수당 비참여군에 비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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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더불어서 비경제적·

정성적 부분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의 

일치 정도'에서 9.4점 높았음. 또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11.1점) △'신뢰할만한 주변인 존재' 

(9.7점) △'재기 기회'(10.9점) △'주관적 행복도' 

(7.2점) 등도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높았음.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청년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최대한 맞춤형으로 같이 지원이 되었을 때 

정책 효과성이 높을 것.

  ○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만30세 미만의 청년층부터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함. 일자리 보장제란 정부가 일을 하고자 모든 시민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최종고용주로서 책임을 지는 정책을 말함. ‘근로복지’와 ‘직업

훈련’에 ‘일자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며, 이 정책에 인입되는 과정에 특별한 

심사가 없으며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시기를 노동자 본인이 선택한다는 데에서 

기존 일자리 정책과 차별성이 있음. 

    “일자리보장제의 장점은 우선, 모든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여 불안정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의 소득과 노동시장 이력단절을 예방하고 장기 실업자의 사회복

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보장제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 민간부문의 노동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보장제는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정의로운 사회전환’에 

필요한 시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협력을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을 강화

하고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출처 : https://brunch.co.kr/@jinboneomeo/61)




